
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

주변영향지역 주변영향지역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( ·

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2 ,

경계선으로부터 미터 이내 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300 )

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,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회 의원 각· · ·

명4 1)과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명· · · 2 으로 지원협의체를

구성한다.

※ 위원 임기는 년 연임가능2 ,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: 18 2

제 기 위원 위촉기간( 9 : 2021.4.26.~2023.4.25.)



자격요건 법률 시행령 별표( 2)

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1.

2.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연구경력이 년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( 5 )

3.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

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
